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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배관보호 기준 
(Code for Protection of Urban Gas Pipes)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굴착공사에 른 도시가스 보 를 하여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30조 4에 른 가스안 향평가  같  법 30조 6에 른 가스 손상 지에 하여 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이  법 17조 3 2항에 라 「고압가스 안 리법」 33조 2에 른 가스 원

회  심 · 결(안건번  2014-12 , 2014  12월 24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  승인(산업

통상자원부 공고 2015-001 , 2015  1월 7일)   것  법 17조 3 1항에 른 상

 효  가진다.

1.2.2 이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17조 3 4항에 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 」(이하 

“규 ”이라 한다) 별  16 2   3 에 합한 것  본다.

1.3 용어정의

이 에  사용하는 용어   다 과 같다.

1.3.1 “ ”이란 도시가스를 공 하  하여  (管) 써 본 , 공 , 내  는 

그   말한다. <개  13.10.14>

1.3.2 “본 ”이란 다   어느 하나   말한다. <개  13.10.14>

(1) 가스도매사업  경우에는 도시가스 조사업소(액 천연가스  인 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부지 경계에  압 지(整壓基地)  경계 지 이르는 . 다만, 지 안   

외한다.

(2) 일 도시가스사업  경우에는 도시가스 조사업소  부지 경계 는 가스도매사업자  가스

시  경계에  압 (整壓器) 지 이르는 

1.3.3 “공 ”이란 다   어느 하나   말한다.

(1) 공동주택, 피스 , 도미니엄 그 에 안 리를 하여 지식경 부장 이 필요하다고 인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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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건축 (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 가스를 공 하는 경우에는 압 에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 하거나 하는 건축  외벽에 하는 계량  단 (계량 가 건축  내부에 

 경우에는 건축  외벽) 지에 이르는 

(2) 공동주택등외  건축 등에 가스를 공 하는 경우에는 압 에  가스사용자가 소 하거나 하고 

있는 토지  경계 지에 이르는 

(3) 가스도매사업  경우에는 압 지에  일 도시가스사업자  가스공 시 이나 량 요자  

가스사용시 지에 이르는  <개  13.10.14>

1.3.4 “사용자공 ”이란 1.3.3(1)에 른 공  가스사용자가 소 하거나 하고 있는 토지  

경계에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 하거나 하는 건축  외벽에  계량  단 (계량

가 건축  내부에  경우에는 그 건축  외벽) 지에 이르는  말한다.

1.3.5 “내 ”이란 가스사용자가 소 하거나 하고 있는 토지  경계(공동주택등  가스사용자

가 구분하여 소 하거나 하는 건축  외벽에 계량 가  경우에는 그 계량  단 , 

계량 가 건축  내부에  경우에는 건축  외벽)에  연소 지에 이르는  말한다.

1.3.6 “고압”이란 1 가 스칼 이상  압 (게이지압  말한다. 이하 같다)  말한다. 다만, 액체상태

 액 가스  경우에는 이를 고압  본다.

1.3.7 “ 압”이란 0.1 가 스칼 이상 1 가 스칼 미만  압  말한다. 다만, 액 가스가 고 

다른 질과 합 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 가 스칼 이상 0.2 가 스칼 미만  압  말한다.

1.3.8“ 압”이란 0.1 가 스칼 미만  압  말한다. 다만, 액 가스가 고 다른 질과 합 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 가 스칼 미만  압  말한다.

1.3.9 “액 가스”란 상용  도 는 씨 35도  도에  압 이 0.2 가 스칼 이상이 는 

것  말한다.

1.3.10 “가스안 향평가 ”라 함  법 30조 4  규 에 하여 가스 이 통과하는 지역에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지하보도·지하차도 는 지하상가  건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굴착공사  인하여 향  는 가스   안 조 에 한 사항  작 하고 한국가스안 공사  

견  들어 시·도지사에게 출하는 것  말한다.

1.3.11 “가스안 향평가 심사”란 법 30조 4 1항에 라 한국가스안 공사에  견 를 

작 ·통보하  하여 검토하는 것  말한다.

1.3.12 “매달림 지지 ”란 굴착  노출   를 하여 용보 부   지지하  

한 강, 이어 프, 타  구 는 구조  말한다.

1.3.13 “ 침지지 ”란 굴착  노출   를 하여  는 구조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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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지지 ”란 굴착  노출   를 하여  지지하  한 보 써 2이상  

매달림 지지 나 침 지지 에 해 지지 어지는 것  말한다.

1.3.15 “ 침 ”란 굴착  노출   를 해 이 앉는 자리 써 지지  에  

것  말한다.

1.3.16 “ 침횡목”이란 굴착  노출   를 해  지지하  한 횡목 써 1.3.12  

매달림 지지 에 해 지지 어진 것  말한다.

1.4 경과조치

1.4.1 굴착공사에 의한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에 관한 경과조치

1997  11월 1일 시행 당시 진행 인 굴착공사에 하여는  3.2.2.4  3.2.2.5에 합한 것  

본다.1)

1.4.2 굴착으로 노출된 배관의 방호에 관한 경과조치

1996  3월 11일 이 에 굴착공사  인하여 노출  에 해 는 이  용하지 아니한다.2)

1.4.3 가스안전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99  7월 1일 이 에 가스안 향평가를  시  이 에 합한 것  본다.3)

2. 가스안전영향평가 기준

가스안 향평가 (이하, “평가 ”라 한다)는 가스 이 통과하는 지 에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 그 굴착공사  인한 사고요인  사 에 평가하여 가스사고  인한 피해를 지할  있도  

다  에 라 작 · 출·심사  통보한다.

2.1 평가서 작성

굴착공사  인한 손상  하  하여 가스안 향평가를 고자 하는 자가 작 하는 평가 는 

다   고 하여 작 한다.

(1) 굴착공사  인하여 향  는 가스  범

(1-1) 굴착공사  종   굴착공사  인한 가스  향범  산

(1-2) 공사 계   도면에 한 가  구조  구조  안  검토

(1-3) 가스 에 향  미 는 해요소별 안 보 안

1) 산업 원부고시 제1999-100호(1999. 12. 1) 제5-1-16조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2) 산업 원부고시 제1999-100호(1999. 12. 1) 제5-2-9조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3) 산업 원부고시 제1999-100호(1999. 12. 1) 제5-3-7조  규정에 따른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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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사 장 주변  지질상태, 지   지 조사도를  하는 시공  안  검토결과

(2) 공사  계획변경 필요

(2-1) 공사 장  작업조건, 차량통행, 일공사, 차 벽공사, 굴착공사, 가  구조 공사 등  장조건과 

가스  , 조건 등  고 한 시공 법과 이 상   계획변경  필요  여부

(2-2) 일공사, 차 벽공사 등  한 보링 공사 시 가스  안  여부 인과  근  공사 

시 안 거리 지 등  공사계획  부사항

(2-3) 차량통행 등  진동과 충격 등 부  가스  보 하고, 시공장 , , 낙하  등 부  

가스  손상  지할  있는 공사계획  부사항

(3) 가스  이 , 사용  일시 지, 가  ,  종 변경  공사 등 안 조  

필요 · 법·시  안  조  부계획

(3-1) 가스  이 , 사용  일시 지, 가  ,  종 변경에 한 사항

(3-2) 가스  보 를 한 공사  공법, 구조, 법, 시  등에 한 사항

(3-3) 가스  검  한 검통  에 한 부사항

(3-4) 노출 에  도변 를 고 한 신축 조  필요  검토사항

(3-5) 가스 출  검지하  한 가스 출경보장  량  법에 한 부사항

(3-6) 상시 입 는 가스를 신속히 차단하  한 가스차단장   는 존  차단계획

(3-7) 지 침하  가스  변  하  한  에 한 사항

(4) 공사  안 리체계, 입회시   입회 법

(4-1) 공사  도시가스회사  합동감시체  구축, 회 검, 합동입회 법 등 실시계획에 한 

부사항

(4-2) 상시 조 계획, 상연락망 구축, 조   복구 작업 등  안 리체 에 한 사항

(5) 안 조  용에 한 사항

(5-1) 안 조   시  용 산출내역

(5-2) 안 조  계획과 시행  한 용부담  주체를 명시한 사항

(6) 그 에 안 조 를 하여 추가  고 해야 할 사항

2.2 평가서 제출 및 심사

평가 는 다  에 라 출하고 한국가스안 공사가 가스안 향평가 를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한다.

2.2.1 법 30조 4에 라 한국가스안 공사  견  듣고자 하는 자는 2.1에 라 작 한 평가  

가스  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  견 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 공사에 출한다.

2.2.2 평가 를 출  한국가스안 공사는 다  에 라 심사한다.

2.2.2.1 2.1에 라 평가 가 합하게 작 었는지를 심사한다. 다만, 심사항목  인 부분  

해당 분야 가를 심사에 참여시  이를 심사에 할  있다.

2.2.2.2 한국가스안 공사는 심사과 에  평가  내용  보 이 필요하다고 인 는 경우에 평가  

보  요청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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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평가서 심사결과 통보

심사결과는 다  평가  심사 견 에 심사를 필한 평가 를 첨부하여 굴착공사장  소 자인 

도시가스사업자  평가 를 출한 자에게 통보한다.

   

가스안 향평가  심사 견

공 사 명 : 

공사구간 : 

공사 간 : 

 주 자 : 

시 공 자 : 

     : 

도시가스사업법 30조 4에 라 가스안 향평가 를 심사하고 심사 견  다 과 같이 통보합니다.

심사 견 : 

                월      일

한국가스안 공사 사장

2.4 그 밖의 가스안전영향평가 기준

이 에  하지 아니한 평가  심사에 필요한 부사항  한국가스안 공사  사장이 별도  

하는 에 른다.

3. 가스배관 손상방지 기준

3.1 굴착공사 준비

 주 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이 굴착  인하여 손상 지 아니하도  다  에 라 

조 한다.

3.1.1 매설배관 위치 확인

굴착공사자는 다  에 라 가스  매 를 인한다.

3.1.1.1 도면에 시  가스 과 타 지장  매  를 조사한다.

3.1.1.2 3.1.1.1에 라 조사  자료  시험굴착   굴착개소 등  하여 가스  매 를 



KGS GC253 
2015

6

다  에 라 인한다.

3.1.1.2.1 지하매 탐지장 (Pipe Locator) 등  인  지   인이 곤란한 분 , 곡 부, 

장애  우회지  시험굴착  한다.

3.1.1.2.2 가스  주  1m이내에는 인  굴착한다.

3.1.1.3 시용 페인트  지   황색  등  한다.

3.1.1.4 도시가스사업자  입회일  하여 시험굴착계획  립한다.

3.1.2 매설배관 위치 표시

도시가스사업자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인하여 가스 이 손상 지 않도  다  에 

라 가스  시를 실시한다.

3.1.2.1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지역  를 흰색 페인트  시하며, 페인트  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  도시가스사업자가 굴착공사 지역임  인지할  있는 한 법  

시하도  한다. 한 법  는 다  과 같다.

(1) 포장도  에는 가스  직상부에 페인트를 사용하여   그림 3.1.2  시  같이 시한다.

(2) 포장도   페인트 시가 곤란한 곳에는 시말뚝, 시 , 지  등  그림 3.1.2  시  

같이 한다. <개  09.5.15>

그림 3.1.2 가스  시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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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도시가스사업자는 굴착공사  인하여 해를  우 가 있는 매  를 매  

직상부  지면에 페인트  시하며, 페인트  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 말뚝· 시 · 지

 등  사용하여 한 법  시할 것

3.1.2.3 공사진행 등  가스  시 이 훼손  경우에도 지속  시한다.

3.1.3 굴착작업 준비

3.1.3.1 줄파기 작업

 작업 에 장  도면  공사구간 안  지장  를 인하고, 공사 장에 지장  

를 종 별  시한다.

3.1.3.2 파일박기 및 빼기작업

3.1.3.2.1 공사착공 에 도시가스사업자  장 를 통하여 공사장소, 공   안 조 에 하여 

상  인한다.

3.1.3.2.2 가스 과  평 단거리 2m 이내에  일 를 하고자 할 에는 도시가스사업자  

입회하에 시험굴착  통하여 가스  를 히 인한다. <개  15.1.7>

3.1.3.2.3 가스  를 악한 경우에는 가스  를 알리는 지  한다.

3.1.3.3 그라우팅·보링작업

3.1.3.2에 라 실시한다. 이 경우 “ 일 ”는 “그라우 ·보링작업”  본다.

3.1.3.4 터파기·되메우기 및 포장작업

3.1.3.2에 라 실시한다. 이 경우 “ 일 ”는 “ ”  본다.

3.1.4 그 밖의 굴착작업 준비

3.1.4.1 굴착공사 입회 시기 및 요청

굴착공사자는 다  에 른 시   필요한 경우에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입회를 요청한다.

(1) 시험  본 굴착 시

(2) 가스공 시 에 근 하여 일, 토   시

(3) 가스  직· 평  량 시

(4) 노출  공사 시

(5) 고 조  료 시

(6) 가스  우  직

(7) 가스  우  시

(8) 가스  우  작업 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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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안전담당자의 준수 기준

「산업안 보건법」 14조에 라 지  안 담당자는 다  에 른다.

3.1.4.2.1 도시가스사업자가 지 한 굴착공사 안 리 담자(이하, “안 리 담자”라 한다)  

연락 법  사 인하고 공사 진행에 른 공동입회  공동 인에 필요한 공사  공  한다.

3.1.4.2.2 가스 주  굴착공사는 안 리 담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3.1.4.2.3 장내  모든 굴착공사  천공작업(보링, 일 ), 작업, 차 공사 등 가스 에 

향    있는 공사를 악하고 리한다.

3.1.4.2.4 가스 주  굴착공사 에 굴착에 참여하는 건 계조종사, 굴착작업자 등에게 다  

사항에 한 ·훈  실시하고 ·훈 내용  작 ·보존한다.

(1) 가스  매  손상 지를 한 사항

(2) 상시 조 사항  처 안

(3) 가상시나리 에 한   훈

3.1.4.3 기준의 비치·부착 및 휴대·숙지

3.(가스  손상 지 )   굴착공사장에 ·부착하고 굴착공사 계자는 항상 · 지한

다.

3.2 굴착공사 시행

3.2.1 굴착작업 시행

3.2.1.1 줄파기 작업

3.2.1.1.1가스 이 있  것  상 는 지 부  2m 이내에  를 할 에는 안 리 담

자  입회하에 시행한다.

3.2.1.1.2  1일 시공량 결  시공속도가 가장 느린 천공작업에 맞추어 결 한다.

3.2.1.1.3  심도는 소한 1.5m 이상  하며 지장  가 인 지 않는 곳  안 리 담자

  후 공사  진척 여부를 결 한다.

3.2.1.1.4 는   는   동시에 시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시공작업, 항타작업  가포장이 

료  후에 다른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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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5 공사후 가스 부  1m 이내에 일  할 경우에는 도 (Guide Pipe)  

 한 후 우 를 실시한다.

3.2.1.2 파일박기 및 빼기작업

3.2.1.2.1 가스 과  평거리 30㎝ 이내에 는 일 를 하지 아니한다.

3.2.1.2.2 항타 는 가스 과  평거리가 2m 이상 는 곳에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평거리 

2m 이내에 할 에는 하 진동  할  있는 조 를 한다.

3.2.1.3 그라우팅 · 보링작업

시험굴착  통하여 가스  를 인한 후 보링 트가 가스 에 할 가능 이 있는 경우에는 

가이드 이프를 사용하여 직  지 아니하도  한다.

3.2.1.4 터파기 · 되메우기 및 포장작업

3.2.1.4.1가스  주 를 굴착하고자 할 에는 가스  좌우 1m 이내  부분  인  굴착한다.

3.2.1.4.2가스 에 근 하여 굴착할 경우에는 주 에 가스  부속시 ( , 취 , 식용 

리드   미 등)이 있  에는 작업  인한 이탈 그 에 손상 지에 주 한다.

3.2.1.4.3 가스 이 노출  경우  부가 손상 지 아니하도  하고,  손상시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 통보하여 보 를 행한 후 작업  진행한다.

3.2.1.4.4 가스 주 에  작업  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  입회하에 충분한 책  강구한 

후 실시한다.

3.2.2 노출배관 안전조치

굴착공사자  굴착공사  인해 노출  가스  안 조 는 다  에 른다.

3.2.2.1 매달림   침 는 다  에 라 한다.

3.2.2.1.1 용보  는 다  에 라 한다.

(1) 매달림  매달림 용보  침  는 가해지는 하 에 하여 충분히 견 는 강도를 

갖도  한다.

(2) 복공 태  보는 그 상부에 차량이 통행할 염 가 있는 경우에 매달림 용보  사용해 는 

아니 다.

3.2.2.1.2 노출  는 다  에 른 구조  재료  한다.

(1) 매달림지지 , 침지지 , 지지 , 침   침횡목(이하 “ ”라 한다)  구조  사용 법

  그림 3.2.2.1.6(1)부  3.2.2.1.6(4) 지  보  같이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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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달림지지 는 KS D 3503(일 구조용 압연 강 ), KS D 3504(철근 크리트용 강), KS 

D 3552(철 ), KS D 3514( 이어 프) 는 이  동등이상  계  강도를 갖는 강재  한다.

(3) 침지지 , 지지 , 침   침횡목  목재, 벽돌, 철재 는 크리트  한다. 다만, 침지지 를 

사용하여 높이 3m 이상  지지하는 경우  지지  재료는 철재 는 크리트  한다.

3.2.2.1.3 는 다  에 른 강도  한다.

(1) 매달림지지 는 가해지는 하 에 하여 8 이상( 강  사용한 트러스  경우에는 4 이상)  안  

갖도  한다.

(2) 침지지 , 지지 , 침  는 침횡목  가해지는 하 에 해 생겨나는 이 「건축 구조

등에 한규 」 3조 5 에  하는 “허용 도”를 지 않는 것  한다.

3.2.2.1.4 매달림지지 , 침지지   침  각각  간격   3.2.2.1.4 좌란에 시  노출한 부분  

상황에 라 3.2.2.1.4 우란에 시  간격 이하  한다.

 3.2.2.1.4 매달림지지 , 침지지   침  간격

노출한 부분  상황
강  합부가 없는 것 는 

합부  합 법이용 인 것
타  것

강  사용한 트러스구조  매달림지지  

는 침지지  는 철근 크리트를 사용

한 침지지   축 향  지지폭

이 30㎝이상인 것  간격

6.0m 5.0m

타  매달림지지  는 침지지  간

격 는 침  간격
3.0m 2.5m

3.2.2.1.5 그 에 다  에 라 노출   보 를 한 안 조 를 한다.

(1) 매달림  조 를 그  우  하는  지지  는 침횡목에 하여 지지한다.

(2) 외경 200㎜이하  써 매달림  는 침  조 를 한 그  그  하부가 2m 

이상( 하부 부  닥 지  높이) 우  는 것  지지 ( 과 같  향  종 향 지지 를 

말한다)에 하여 지지한다.

(3)  등  그림 3.2.2.1.6(5) 보  같이 지지한다.

(4) 과  부에는  손상  지하  한 조 를 한다.

(5) 매달림지지 에는 느슨해짐  하  한 조 를 한다.

(6) 노출해 있는 부분  이가 15m를 는  매달림  조 가 어 있는 것에는 15m 

이내 간격   진동  지하  한 조 를 한다.

(7) 노출해 있는 부분  이가 15m를 는  경우에는 검자가 통행이 가능한 검통 를 

한다.

3.2.2.1.6노출    구조  사용 법에 한  다  그림 3.2.2.1.6(1)부  3.2.2.1.6

(5)  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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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달림지지

그림 3.2.2.1.6(1) 매달림지지  구조  사용 법

(1-1) 이 노출한 시 부  즉시 매달림지지를 한다.

(1-2) 각 매달림지지  장  균일하게 도  조 한다.

(1-3) 매달림지지  합부(용 에 해 합  것  외한다) 는 합부를 보 할  있는 

간격  가지도  한다.

(1-4) 합부  플러그 부분  직  매달림지지를 하지 아니하도  한다.

(2) 침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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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6(2) 침지지  구조  사용 법

(2-1) 침지지 는 매달림지지 를 떼  에 한다.

(2-2) 침지지 는 견고한 에 고 한다.

(2-3) 침지지부  지지부   합부(용 에 해 합  것  외한다) 는 합부를 보 할 

 있는 간격  가지도  한다.

(2-4) 합부  플러그 부분  직  매달림지지를 하지 아니하도  한다.

(3)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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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6(3) 지지  구조  사용 법

(3-1) 지지  폭   외경이상이 도  한다.

(3-2) 지지 는 침지지  는 매달림지지 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4) 침 , 침횡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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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6(4) 침 , 침횡목  구조  사용 법

(4-1) 침  는 침횡목  심   심 과 일 시킨다.

(4-2) 침   침횡목  지지  는 침지지 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4-3) 침  폭   외경이상  한다.

(5) 지지

그림 3.2.2.1.6(5) 지지  구조  사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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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침 시  는 가해지는 하 에 하여 충분히 견 는 강도를 가진 철근 크리트구조  

상부 는 침하가 상 지 아니하는 구역이어야 하며 움재 에 침  하고자 하는 경우 

침  는 침하에 한 한 조 를 한다.

3.2.2.3노출  가스  이가 15m이상인 경우에는 다  에 라 검통   조명시  한다.

3.2.2.3.1 검통  폭  검자  통행이 가능한 80㎝이상  하고  사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각목 등  한다.

3.2.2.3.2 가드 일  0.9m이상  높이  한다.

3.2.2.3.3 검통 는 가능한 한 가스 에 가 게 하  원  가스 부  평거리 

1m이내에 한다.

3.2.2.3.4 가스  양끝단부  곡  항상 찰이 가능하도  검통 를 한다.

3.2.2.3.5 조명  70Lux이상  원  지한다.

3.2.2.4 노출  가스  이가 20m이상인 경우에는 다  에 라 가스 출경보  등  한다.

3.2.2.4.1 매 20m마다에 가스 출경보 (가 용  외한다)를 하고 장 계자가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 이 달 도  한다.

3.2.2.4.2 작업장에는 장여건에 맞는 경 등  한다.

3.2.2.5 ( 칭지름이 100mm미만인 압  외한다)  노출  부분  이가 100m이상

인 것  한 에 그 부분에 입 는 도시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있도  노출부분 양 끝 부  

300m이내에 차단장 를 하거나 500m이내에 원격조작이 가능한 차단장 를 한다. 다만, 

노출  안  가스를 30분이내에  등이 없는 안 한 장소  출할  있는 장 를 하거나 

노출   안 리를 하여 안 검원  자격  가진 자를 상주 한 경우에는 차단장 를 

한 것  본다.

3.2.3 매설배관 안전조치

규  53조에 라 가스안 향평가 상범  안에 가스 이 매 어 있는 경우에 굴착공사자는 

다   어느 하나  에 른 안 조 를 한다.

(1) 가스  이 하거나 가스공  일시 지( 는 감압운 )

(2) 토사붕   침하 지조

3.2.4 그 밖의 굴착공사 시행

그 에 굴착공사자는 공사 에 다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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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항목 부항목 검 법  검결과 고

가스 1. 가스 출검사 가스 출검지 , 

시험 장

2. 가스  피복, 외부커버등 외부 손상    안

3. 에 재     안

4. 타시 과 이격거리 지 여부    안

가스 5. 주 인 질    안

6. 경계 지 등  여부    안

가스 출 1. 작동여부 작동 인

경보 2. 출경보 통보장소 합여부 장, 안 리자

상주장소

3.2.4.1규  53조에 른 가스안 향평가 상 굴착공사  가스  직· 평변   지 침하  

우 가 있는 경우에는 가스  변   지 침하 여부를 인한다.

3.2.4.2 계  도변 에 라 이어 프 등  느슨해짐  하고 가 구조  변 를 인한다.

3.2.4.3 가스  주 에 는 장    작업  한한다.

3.2.4.4 굴착공사에 해 노출  가스 과 가스안 향평가 상범  안  가스  일일 안 검  

실시하고 다  보  식에 른 검 에 한다.

(보 ) 굴착공사 장 검

굴착공사 장 검

가.     황

공 사 명 시 공 회 사

소 재 지 안  담 당 자

공 사  간   번 

 검 일 자  검 자

  내 역 경 (   ㎜),  압  (   ㎫),  노출 이 (    )

  나. 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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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스 출검지부   량 여부    안

가스차단

장
1. 차단장   합  여부  작동

신속히 차단가능 

여부 인

2. 차단시 주변 자재 재 안

고

장
1. 고 부(철공구조 ), 부재등 변  여부

    안

2. 조 볼트  트  이  , 고 등  손상 검햄

3. 용 부 등  이상     안

매달
1. 매담지지구  장도  매담 용보  변  

    안

2. 용 부  이상     안

3. 조 볼트  트  이  , 고 등  손상
    안

검햄

4. 간격, 재료 등  합여부 규격 인, 실

횡진 지 1. 간격  재료 등  합여부 실    

조
2. 부재  변   보울트, 트  이  

    안

검햄

검통
1. 검통 등  합 여부  안

검햄

    안

2. 조명시  합여부 검  용이

 타
1. 가스안 향평가범 내 가스  침하량 

침하 공

( 벨)

2. 지 침하 인한

   변  
벨  트 싯등

3. 상시 가스차단  피난통  계획 계획  훈 실시 

여부

4. 타 안 리에 필요한 사항 -

3.2.4.5 3.2.4.1에 른 가스  변   지 침하 여부는 다  에 라 인한다.

3.2.4.5.1  공사   노출 시 직· 평 량  통해  를 인· 하고 공사 

에도 계속 량하여 변 를 인한다.

3.2.4.5.2 매몰   침하여부는 침하 공  하고 한다.

3.2.4.5.3 침하 공  를 하는 에 하고 침하  매 10일에 1회 이상  원  

하  큰 충격  았거나 변 량이 있는 경우에는 1일 1회씩  3일간 연속하여 한 후 이상이 없 면 

10일에 1회 한다.

3.2.4.5.4 가스 변   지 침하여부 인  해당 도시가스회사 직원과 시공자가 상  인하고 

그  각 1부씩 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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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굴착현장 복구

굴착 장  다  에 라 복구한다.

3.3.1 일  뺀 자리는 충분히 운다.

3.3.2 가스  주 에 매  부 하고자 할 에는 30㎝ 이상 이격하여 한다.

3.3.3 가스  주 를 우 하거나 포장할 경우에는 주  모래채우 , 보 ·보 포 

 라인마크 , 가스  부속시   등  굴착 과 동일한 상태가 도  한다.

3.3.4 우 를 하는 에는 사후에 가스  지 이 침하 지 아니하도  필요한 조 를 한다.

3.3.5 우  작업  다짐장 에 한 계다짐, 다짐 등  법  충분한 다짐  실시한다.

3.3.6 움용 토사는 운 차 부  직  입하지 아니하도  한다.

3.3.7 움작업  장 , 버럭 등에 해 노출  가스  침 시 과 가스  피복 등이 

손상 지 아니하도  한다.

3.3.8 가스  주  모래부 , 보 , 보 , 검지공, 보 포, 부식 지조   라인마크 등  

법  규 에 합하게 조 한다.

3.3.9 움공사 료 후 3개월 이상 침하 를 인한다.



KGS Code

KGS Code 기호 및 일련번호 체계

KGS(Korea Gas Safety) Code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입니다.  

분  류 기 호 시 설 구 분 분  류 기 호 시 설 구 분

제품(A)
(Appar
atus)

기구(A)
(Applian

ces)

AA1xx 냉동장치류

시설(F)
(Facili
ties)

제조·충전
(P)  

(Production)

FP1xx 고압가스 제조시설

AA2xx 배관장치류 FP2xx 고압가스 충전시설

AA3xx 밸브류 FP3xx LP가스 충전시설

AA4xx 압력조정장치류 FP4xx 도시가스 도매 제조시설

AA5xx 호스류 FP5xx 도시가스 일반 제조시설

FP6xx 도시가스 충전시설AA6xx 경보차단장치류

AA9xx 기타 기구류

판매·공급
(S)

(Supply)

FS1xx 고압가스 판매시설

연소기(B)
(Burners)

AB1xx 보일러류 FS2xx LP가스 판매시설

AB2xx 히터류 FS3xx LP가스 집단공급시설

AB3xx 렌지류 FS4xx 도시가스 도매 공급시설

AB9xx 기타 연소기류 FS5xx 도시가스 일반 공급시설

용기(C)
(Contain

ers)

AC1xx 탱크류

저장·사용
(U) 

(Use)

FU1xx 고압가스 저장시설

AC2xx 실린더류 FU2xx 고압가스 사용시설

AC3xx 캔류 FU3xx LP가스 저장시설

AC4xx 복합재료 용기류 FU4xx LP가스 사용시설

AC9xx 기타 용기류

FU5xx 도시가스 사용시설
일반(G)
(Gene
ral)

공통(C)
(Common)

GC1xx 기본사항

GC2xx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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